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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보증처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 2조 용어의 정의  
1.“은행”이란 신청인과 지급보증 약정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
는 급융기관을 말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은행”이란 신청인과 지급보증 약정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오타수정 

 
제4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처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에 보증기간내에 만기가 도
래하는 피보증채무에 한하여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채무 이행청
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처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에 보증기간내에 발생하
는 피보증채무에 한하여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채무 이행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증채무의 범

위를 명확히 함 

 

 
제7조 (지급보증의 해지)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지급보증서 원본을 회수하여 은

행에 제출하여야 하나, 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보증서 원본이 반환

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

다. 

 
제7조 (지급보증의 해지)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지급보증서 원본을 회수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나, 보증기간(별도의 청구기일이 표시된 경우 

청구기일) 경과 후에는 지급보증서 원본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구기일 추가 

 
제9조 (분실, 도난 또는 멸실) 
지급보증서의 원본을를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어떠한 사
고에 대하여서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분실, 도난 또는 멸실) 
지급보증서의 원본을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서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
의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오타수정 

 
제11조 (약관적용 및 교부) 
3.은행은 신청인에게 지급보증거래 약정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교부합니다.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기재한 지급보증서 원본을 보증
처가 접수한 때 은행은 보증처에게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약관적용 및 교부) 
3.은행은 신청인에게 지급보증거래 약정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교부합니다.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기재한 지급보증서 원본을 보
증처가 접수한 때 은행은 보증처에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합니다.  

 

 

 


